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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택(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제1항)

구 분 거래금액 요 율 한도액 비 고

매 매 교 환

5천만원 미만 1천분의 6 25만원

<거래금액 산정>
매매 : 거래금액
교환 : 교환대상 중 거래 금액이 큰 중개 대상물의 가액
임대차 등

월세가 없는 경우 : 보증금
월세가 있는 경우

5천만원 이상 : (월세×100)+보증금
5천만원 미만 : (월세× 70)+보증금

5천만원 이상 ~2억원 미만 1천분의 5 80만원

2억원 이상 ~9억원 미만 1천분의 4 -

9억원 이상 ~12억원 미만 1천분의 5 -

12억원 이상 ~15억원 미만 1천분의 6 -

15억원 이상 1천분의 7 -

임대차 등

5천만원 미만 1천분의 5 20만원

5천만원 이상 ~1억원 미만 1천분의 4 30만원

1억원 이상 ~6억원 미만 1천분의 3 -

6억원 이상 ~12억원 미만 1천분의 4 -

12억원 이상 ~15억원 미만 1천분의 5 -

15억원 이상 1천분의 6 -

비고

중개대상물인 건축물 중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 적용한다.
중개보수는 거래금액에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며, 요율한도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한다.

오피스텔(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제4항)

구분 상한요율 요건

매매·교환 1천분의 5
전용면적 85㎡이하일 것
전용입식부엌, 전용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 을 갖출 것

임대차 등 1천분의 4

 >  >  > 전자민원 분야별민원안내 지적(부동산) 부동산중개수수료

개별공시지가열람 개별주택가격열람 도로명주소안내 부동산중개업안내

조상땅 찾기 안내 비법인단체 신청 부동산 중개사무소 지도단속 부동산중개수수료

토지거래계약 허가사항 부동산중개사무소 자율점검 부동산특별조치법 안내 지적재조사사업

부동산중개수수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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/www/eminwon
/www/eminwon/field
/www/eminwon/field/land
/www/eminwon/field/land/agency_charge
/www/eminwon/field/land/official_land_value
/www/eminwon/field/land/housing_price
/www/eminwon/field/land/street_address
/www/eminwon/field/land/estate_broker
/www/eminwon/field/land/find_land
/www/eminwon/field/land/unincorporated
/www/eminwon/field/land/agency_guidance
/www/eminwon/field/land/agency_charge
/www/eminwon/field/land/permission
/www/eminwon/field/land/agency_self_audit
/www/eminwon/field/land/estate_law
/www/eminwon/field/land/project


주택 이외(토지, 상가 등)

1천분의 9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협의하여 결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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